(별지 제 34호 서식)

	수입 P/L 신고업체 지정신청(결과통보)서
	

	
	※ 일련번호

	● 신청자

	1. 상호
	
	2.통관고유부호
	

	3. 주소
	
	4.대 표 자 묭
	

	5. 업종
	
	6. 업태
	
	7.사업자등록번호
	

	● 기본요건

	1. 최근 2년내에 법제179조 내지 제188조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□     없다 □?

	2. 최근 3년내에 관세등 제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가?          있다 □     없다 □?

	3. 최근 1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□     없다 □?



	
	최근 1년간 수입실적
	기    간
	건    수
	금액(미화 천$)
	

	
	
	
	
	
	

	

	● 세관기재란

	1. 지정여부 : 

2. 비지정사유 : 



	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-1-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입 P/L 신고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(인)

○   ○   세   관   장   귀하

	위와 같이 귀 업체는 수입 P/L신고업체로 지정(비지정)되었기 알려드립니다.

년     월     일
○   ○   세   관   장      (인)

	첨부서류 : 수입 P/L 신고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1부.


	수입P/L신고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
1. 수입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에게 정확한 신고자료를 제공하고, 또한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
- 무역서류(송품장, 선하증권, 포장명세서)

- 필요한 경우, 품목분류에 필요한 카다록 등
2. 선사(항공사), 포워더, 보세운송업자 등에게 세관에 정확한 화물정보를 제공하도록요구하고, 정확한 화물정보와 통관계획을 수입신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적하목록, 보세운송신고필증 등
3. 수입하는 물품이 가격신고대상일 경우 정확한 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
-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
4. 수입하는 물품이 별도의 필요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관련정보를 수입신고인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일 경우,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건확인서류 구비 및 수입요건 승인정보의 제공
- 관세법, 조약, 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일 경우, 원산지 증명서 구비 또는 면제여부를 신고인에게 제공
- 관세의 감면 또는 분납,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, 관세감면(분납)/용도세율적용 신청서 기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고인에게 제공
5. 수입P/L신고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수입신고자료를 관세법 시행령제14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상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신청자                      (인)


